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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, 아스파라긴 소주 분쟁 패소
서울지법, 진로 상대로 특허권 주장 … 신규 제조기술로 인정 안돼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(조관행 부장판사)는 대상이 “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․판매해 특허권을 침

해했다”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월7

일 밝혔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과거에 반포된 미국 특허공보 등을 보면 L-아스파테이트나 아스파라긴이 알코올성 

장해에 보호효과가 있다는 발견을 기초로 한 원고의 특허발명은 원고가 특허출원을 내기 전 이미 공지된 발명

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

재판부는 “원고의 특허발명의 작용기전이 되는 <L-아스파테이트가 알코올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생성을 

돕는 물질인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변환한다>는 점은 원고의 특허출원 전 이미 공지됐거나 작용기전을 좀 더 

자세히 밝힌 것에 불과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”고 지적했다. 

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과 L-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

특허권을 획득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․판매하자 “본사의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기준

에 명시된 <용도발명>으로 특허권 보호대상”이라며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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